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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관세청은 지난해 7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‘한∙아세안 FTA 

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’의 합의 결과에 따라 ‘한∙아세안 

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처리지침’을 제정해 3월 14일

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

• 이번 지침의 주요한 내용은 연결원산지증명서(Back to Back 

Certificate of Origin)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최초 수출국의 

C/O 발급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입니다. 

1. 개요 

① 연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 

• 연결원산지증명서(Back to Back C/O)의 유효기간은 최초 수출국의 

C/O 발급일로부터 산정됨 

2. 주요 내용 

② 최초 수출국 C/O 발급일자 기재 

• 연결원산지증명서 7번란(포장∙품명 ∙규격란)에 ‘최초 수출국 원산지

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’ 기재 

③ 7번란에 미기재된 경우 처리방법 

• C/O 발급시 : C/O 발급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C/O 7번란에 최초 수

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및 번호를 기재토록 조치* 후 발급 

       * (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반영 완료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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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협정관세 적용심사시 

- (원칙) C/O 7번란에 최초 수출국 C/O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기재 필요 

- (예외) 한-아세안 FTA 협정 개정 전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C/O도 사용이 

가능하며,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은 최초 수출국 C/O 

발행일 기준임 

       ※ 미기재 또는 기재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요구 가능 

④ 시행일자 : 2017.03.14 (화) 

• 시행일부터 발급한 연결원산지증명서 해당 처리지침 적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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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(참고) 우리나라 연결원산지증명서 최초 C/O 발급일자∙번호 표시 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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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기재 


